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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수질 처리장치

요약

내용 없음.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수질 처리장치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 설명도.

제2도는 본 발명의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의 1예를 나타내는 개략 설명도.

제3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 설명도이다.

*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

2 : 수질처리 장치                     4 : 정전기 수질처리 장치

6 : 물받이 탱크                       8, 18 : 급수관

10, 20, 20a : 배수관(배수수단)        12 : 전원판

14, 14a :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       16 : 속이빈 깡통체

20b : 배수구(배수수단)                22 : 노즐(분무수단)

24 : 다공부재                         26 : 배기수단(발기수단)

28 : 진공압력 조정밸브                30 : 진공미터

32 : 침전물 배출관(침전물 배출수단)   34 : 제2의 다공부재

36 : 제3이 다공부재                   P1, P2 : 펌프

V1, V2, V3, V4, V5, V6 : 밸브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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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물받이 탱크(6)에 접속하는 정전기 수질처리 장치(4)와, 상기 정전기 수질처리 장치(4)와 병렬적으로 상
기 물받이 탱크(6)에 접속하는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(14)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질처리 장치.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어서, 상기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(14)는, 속이빈 깡통체(16)와, 물받이 탱크(6)로부터 공급
되는 물을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내로 분무하는 분무수단(22)과,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내에서 분리된 
기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수단(26)과,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내에서 기체를 분리한 물을 물받이 탱
크(6)로 배출하는 배수수단(20)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질처리 장치.

청구항 3 

제2항에 있어서, 상기 배기수단(26)이 진공펌프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질처리 장치.

청구항 4 

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, 상기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(14)의 속이빈 깡통체(16)의 중앙 부분에 다공
부재(24)를 설치하여, 분무된 물이 상기 다공부재(24)에 부딪쳐서, 기체 및 물의 분리를 더욱 행할수 있
도록 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질처리 장치.

청구항 5 

속이빈 깡통체(16)와, 공급되는 물을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내로 분무하는 분무수단(22)과, 상기 속이
빈 깡통체(16)내에서 분리된 기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 수단(26)과,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의 중앙
부분에 설치되어 분무된 물과 충돌하여 기체 및 물의 분리효과를 높이는 다공부재(24)와, 기체를 분리한 
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의 중앙 부분에 설치된 배수수단(20a),(20b)과, 침전물을 
배출하기 위하여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의 바닥부에 설치된 침전물 배출수단(32)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
로 하는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.

청구항 6 

제5항에 있어서,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의 다공 부재(24)의 아래쪽에 제2의 다공부재(34)를 마련하고, 
또한 상기 제2의 다공부재(34)의 아래쪽에서 상기 속이빈 깡통체(16)의 바닥부의 위쪽으로 제3의 다공부
재(36)를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.

청구항 7 

물받이 탱크(6)에 접속하는 정전기 수질처리 장치(4)와, 상기 정전기 수질처리 장치(4)로부터 배출되는 
물이 공급 되도록 상기 정전기 수질처리 장치(4)에 접속된 청구범위 제5항 또는 제6항에 기재된 기체 및 
물의 분리장치(14a)를 가지며, 상기 기체 및 물의 분리장치(14a)에서 기체를 분리한 물을 상기 물받이 
탱크(6)로 배출하도록 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질처리 장치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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